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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작성자

(안전총괄과 / 안전관리담당)

(양정용/940-3632)

정 책 명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제정

사업개요 

○ 추진배경

 - 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안전도

시 사업의 원할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○ 추진기간 : 2014. 10.  ~ 2014. 12. 31

○ 총사업비 : 해당사항없음 

○ 주요내용 : 15조 

 -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
 -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정함(안 제2조∼제4조)

 -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, 위탁운영에 관하여 

정함(안 제5조∼제7조)

 - 안전도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∼제11조)

 -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  

추진경과 및 

사업 관련자

□ 추진경과 

 - 2014. 10월 : 조례제정 방침 결정

 - 2014. 10월 : 조례제정 사전심사 의뢰

 - 2014. 10~11월 : 조례제정(안) 입법예고

 - 2014. 12. 31. : 조례제정 공포·시행

□ 사업관련자 현황

  - 입안자 : 지방행정주사보 박경순

  - 검토자 :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슉, 안전총괄과장 최

종승, 부군수 장민철 

  - 결재자 : 군수 이홍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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